
JIBS 광고윤리강령

 JIBS제주방송은 건전한 광고 문화 창달을 위하여 광고 윤리 강령을 

제정하고 이를 실천하도록 노력한다.  

1. JIBS방송 광고는 광고의 건전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고 시청자 보호

를 위해 노력한다. 

2. JIBS 방송 광고와 캠페인은 시청자들에게 이익을 주고 신뢰받을 수 

있어야 한다.

3. JIBS 방송광고는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품위를 손상해서

는 안 된다.

4. JIBS 방송광고는 관계법규에 어긋나면 안 된다.

5. JIBS 방송광고는 내용이 진실해야 하며 과대 표현으로 시청자를 현

혹시켜서는 안 된다.

6. JIBS 방송 광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은 제개해서는 안된다. 

► 인권 존중에 위배되거나, 생명경시 표현이나 차별 혐오 표현을 담은 

광고 

► 투기, 사행심을 선동하는 내용 

► 혐오감이나 욕정을 불러일으키는 음란, 추악, 잔인한 내용

► 어린이 및 청소년 대상 광고에서 육체적 혹은 도덕적으로 부적절한 

내용

► 협박, 폭력 등의 범죄행위를 미화하거나 유발 우려가 있는 내용

► 무허가 소개업소(직업, 통신) 및 구혼광고

► 공익을 위한 것이 아닌 것으로, 타인 또는 단체나 기관을 비방, 중

상해 명예나 신용을 훼손시키거나 업무 방해하는 내용



►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타인의 성명, 초상을 무단 사용하는 것

► 표절, 모방 또는 기타 방법으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

► 허위 또는 불확실한 표현으로 대중을 기만, 오도하는 내용

► 광고주의 명칭, 주소 및 책임소재가 불명한 광고

► 광고임이 명확하지 않고 기사와 혼동되기 쉬운 편집 체제 및 표현

► 대중의 상품에 대한 지식의 부족이나 어떠한 허점을 악용한 광고

► 사회적으로 공인되지 않은 인허가, 보증, 추천, 상장, 자격증 등을 

사용한 광고

7. JIBS 방송 광고 내용이 광고윤리 강령에 위배될 경우, 공정방송위

원회 심의를 거쳐 사규에 따라 후속 조치한다. 

부 칙

본 광고윤리강령은 200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
